제품(‘후레쉬존 에어컨/히터 간편탈취제’) Clinical Trial
	시험명
	후레쉬존 에어컨/히터 간편탈취제로 인한 인체 반응 임상 시험

	시험일자
	2011년 2월 26일 토요일 오전11시20 ~ 12시10분

	피시험자 1
	소속
	회사원
	관계
	동료

	
	주민번호
	800505-1120819
	성명
	김 찬 수             (인)

	피시험자 2
	소속
	회사원
	관계
	지인

	
	주민번호
	790101-1010121
	성명
	김 대 현             (인)

	피시험자 3
	소속
	회사원
	관계
	지인

	
	주민번호
	800115-1042412
	성명
	강 영 준             (인)

	연구보조원
	1명 (신원 증명 생략)

	시험 목적
및 필요성
	[bookmark: _GoBack]후레쉬존 에어컨/히터 간편탈취제(이하 제품)가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피해를 간단한 실험을 통해 밝히고 제품의 폐해를 증명하고자 한다.

	피시험 대상 차량
	(1) 2700cc 현대 그랜저TG 2006년식
(2) 1800cc 현대 아반떼 2000년식

	시험진행 상황
	A. 차량(가)에 피시험자 2명 탑승 후 제품을 사용법대로 ‘적당히’ 분사 후(분사량 미기재)
10여분간 창문을 열어 환기 후 시동을 걸어 15분간 운전

B. 차량(나)에 피시험자 2명 제품을 50% 분사 후
15분간 창문을 열어 환기 후 시동을 걸어 3분간 운전(기침으로 운전 중단)

	결 과
	A. 피시험자 2명 모두 약간의 기침 발생

B. 피시험자 1명 시동을 걸자 마자 기침 발생
주행 후 3분후 피시험자 2명 모두 기침이 심하게 발생하여 시험 중단, 시험 후 한동안(30여분) 기침 지속

	시험 결과 유추
	임상시험으로 인정할 만한 절차와 검증된 기관에서의 실험이 아님을 밝히며,
다만 소비자가 제품 구매 후 범용적으로 행해 질 수 있는 제품 사용기를 객관적으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어떤 차종과 연식, 어떤 운전자에게서도 이상증세가 보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하였다. 피해자를 포함하여 시험에 응한 참여자 5명 모두 이상증세를 호소하였으며, 피해자가 제품으로 인해 흡기에 노출된 시간의 1/10에서 만으로도 이상반응이 확인되었고, 이는 아래 결과로 간단하게 유추된다.
제품에는 호흡기질환 유발가능성물질(N-butance, 4-Chloro-35-Dimethylphenol)로 인한 직접적인 호흡기질환 유발 가능성 외에도 차량 inhalation equipment 내부에 제품이 직접 분사된 후 차량 자체 내에 있는 각종 먼지 및 유해물질과 화학 작용하여 차량 실내 환풍구로 직분사되는 것이 예상된다. 이는 운전자의 호흡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자명하다.



